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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폐지이유

   ○ 상 법(공업배치  공장설립에 한 법률)의 개정 후 시입법이 

      지연되어 법성 논란  불합리한 자치 법규등으로 인해 행정신

      뢰도가 하되어 행정규제 개 차원에서 일제 정비하려는 것임

  

 □ 주요골자

   ○ 농공단지조성  리에 하여는 산업입지개발에 한법률, 공업배치

      공장설립에 한법률, 산업단지 리지침.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

      등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『거창군지방

      공업단지조성 분양에 한조례』를 폐지    

 □ 폐지근거

   ○ 련법규 

     - 산업입지  개발에 한 법률

     - 공업배치  공장설립에 한 법률

     - 산업단지 리 지침

     -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 지침

   ○ 경상남도농공단지조성 리조례등 폐지 조례안  



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 분양에 한조례폐지조례안

 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 분양에 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